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수수료의 금액(제49조제1항 관련)

1.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심사 또는 정기심사 수수료(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

구분 금액

가. 기본 수수료 인건비ㆍ사무실운영비ㆍ감가상각비 등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필요한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

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필요한 시

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제품시험 수

수료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시험ㆍ분석 및 감정 수

수료를 적용한다.

마. 시료 운반ㆍ

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바. 인증서 재발

급 수수료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2. 국외의 인증심사 등에 따른 수수료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공장의 규모 및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의 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원산지인증 심사 또는 원산지인증에 관한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수수료(법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

호)

구분 금액

가. 기본 수수료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분야별로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

은 신청인이 인증업무 분야를 추가할 때에는 추가하는 분야별로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한다.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필요한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지정 분야별로 최소 2명 이상으

로 산정한다.

3) 외국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

정」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르고, 국외 항공운임은 같은

규정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르며, 국외 자동차운임

은 실비로 한다.


